
■ 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 및 실증 등에 관한 규정 [별표 3]

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 안정성평가 절차(제8조 제2항 관련)

신청서 제출
(자율운항선박을 시범운항 및 실증하려는 자 → 

평가기관)
← 규칙 [별지 제1호서식]

(첨부서류) 제10조제1항 각 호 사항

안전성 평가
(평가기관) ←

(평가기관)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
선급법인

(평가사항) 위험도 평가, 도면 평가, 현장 
시험

결과서 발급 및 보고
(평가기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→ 신청인) ← 규칙 [별지 제2호서식]

결과 활용
(해양수산부장관) ← (활용 사항) 운항의 승인, 선박의 검사 또는 선박

시설 기준의 적합 여부 등 결정


